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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A씨는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 

B씨로부터 영업준비자금을 위해 돈을 차용했

습니다.

B씨는 돈을 차용해 줄 때, 돈을 차용하는 사

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. 

A씨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차용한 대여금을 

변제하지 않자, B씨는 변제기일이 10년 지난 

후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

하였습니다.

그러자 A씨는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

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

다고 항변했습니다. 

A씨와 B씨는 동일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서

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. 

A씨는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는 5년

이라고 주장하고, B씨는 민사채권으로 봐서 

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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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104246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

결론적으로 판례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

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

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
A씨가 학원업을 운영해서 의제상인에 해당

하고, A씨의 차용행위는 학업영업을 위한 준

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B씨도 이러한 

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A

씨는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

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

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였

습니다.

영업 준비를 위한 차용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

몇 년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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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

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

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, 행위자의 주관적 

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

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

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

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

고 봄이 상당하다. 

(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104246 

판결 [대여금])

제5조(동전-의제상인) ① 점포 기타 유사

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

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

로 본다.

제47조(보조적 상행위) ① 상인이 영업을 

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.

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

로 추정한다.

제64조(상사시효)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

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

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그러나 다

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

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.

제66조(준상행위)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

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.

영업준비를 위한 차용행위는 행위자의 영업

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줒관적 의사와 이에 대

한 상대방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적 상

행위가 되어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

용됩니다.

따라서 이러한 영업준비를 위한 차용행위에 

의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시효와 

달리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이 되는 

것입니다. 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


